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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원료 Echinacea angustifolia 뿌리의
표시 규정

1. 본 규정은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관 규정에 의거하여

제정한다.
2. Echinacea angustifolia 뿌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는 ⌜2세 이하 유

아, 당뇨병 환자, 면역 질환자 혹은 면역 약물 복용자는 섭취 전 의사와

상의하십시오.⌟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.


